
[붙임 2]

장애인선거권자 거소투표신고 안내문

“소중한 권리 공정한 관리”

오는 6월 1일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일입니다.

장흥군에서는 거동이 불편한 유권자의 선거권행사를 용이하게 

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거소투표신고에 관하여 안내하오니 

소중한 선거권을 한 분도 빠짐없이 행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거동이 어려운 유권자중 「장애인복지법」

제32조에 따라 장애인등록대장에 등록된 사람은 장흥군청에서 

발송한 거소투표신고서로 바로 거소투표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.

신고기간 : 2022. 5. 10.(화) ∼ 5. 14.(토) (5일간)

신고방법 : 관할 읍·면장에게 우편(무료) 또는 인편으로 제출

장 흥 군 수 (☎ ○○○○○○)


